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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의안번호 제2024 - 131호>

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1. 검토경과

  가. 제출일자 : 2024. 11. 22.

 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  다. 회부일자 : 2024. 11. 22.

2.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

 가. 총 괄 - (예산안 P9)

(단위: 천원)

회 계 별
제3회 추가

경정 예산(안)
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

(%)

합    계 819,598,065 820,682,401 △1,084,336 △0.13

일반회계 765,409,758 766,329,490 △919,732 △0.12

특별회계 54,188,307 54,352,911 △164,604 △0.30

❍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

10억 8,433만 6천 원이 감액(△0.13%)된 8,195억 9,806만 5천원

으로 편성되었음.

▶ 일반회계는 7,654억 975만 8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

9억 1,973만 2천원이 감액(△0.12%) 되었으며,

▶ 특별회계는 541억 8,8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

1억 6,460만 4천원이 감액(△0.30%) 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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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세입예산(일반 +기타특별회계) - (예산안 P10)

(단위: 천원)

구          분 제3회 추가 
경정 예산(안)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

(%)

합 계 780,209,456 780,483,792 △274,336 △0.04

지  방  세  수  입 40,397,397 40,397,397 0 0.00

보   통   세 39,911,065 39,911,065 0 0.00

지난연도수입 486,332 486,332 0 0.00

세  외   수   입 28,781,551 20,273,436 8,508,115 41.97

경상적세외수입 14,668,594 10,647,579 4,021,015 37.76

재산임대수입 221,378 211,378 10,000 4.73

사 용 료 수 입 2,887,078 2,858,278 28,800 1.01

수 수 료 수 입 5,410,000 3,710,000 1,700,000 45.82

사  업  수  입 65,000 52,900 12,100 22.87

징수교부금수입 914,546 911,746 2,800 0.31

이  자  수  입 5,170,592 2,903,277 2,267,315 78.10

임시적세외수입 13,495,757 9,158,757 4,337,000 47.35

재산매각수입 132,000 132,000 0 0.00

보조금반환수입 2,991,000 500,000 2,491,000 498.20

기  타  수  입 9,333,757 8,326,757 1,007,000 12.09

지난연도수입 1,039,000 200,000 839,000 419.50

행정제재·부과금 617,200 467,100 150,100 32.13

지 방 교 부 세 322,319,000 331,219,000 △8,900,000 △2.69

조 정 교 부 금 30,966,000 32,108,000 △1,142,000 △3.56

보  조  금 245,941,716 245,318,118 623,598 0.25
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,803,792 111,167,841 635,951 0.57

잉 여 금 34,586,063 34,443,965 142,098 0.41

전년도이월금 10,426,005 10,426,005 0 0.00

융자금원금수입 1,694,468 1,200,000 494,468 41.21

전 입 금 65,097,256 65,097,871 △615 0.00

  ※ 공기업특별회계 제외(39,388,609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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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세출예산(일반 +기타특별회계) - (예산안 P2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부 서 별 제3회 추가 
경정 예산(안)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
(%)

합  계 780,209,456 780,483,792 △274,336 △0.04

의회운영위원회 1,231,070 1,231,070 0 0.00

산업건설위원회 352,832,352 358,988,737 △6,156,385 △1.71

총 무 위 원 회 426,146,034 420,263,985 5,882,049 1.40

기획예산담당관 64,716,193 56,165,979 8,550,214 15.22

전 략 담 당 관 16,485,578 16,518,698 △33,120 △0.20

행 정 과 79,847,319 80,009,440 △162,121 △0.20

인 구 교 육 과 28,867,311 29,790,477 △923,166 △3.10

민 원 소 통 과 1,847,732 2,067,041 △219,309 △10.61

재 무 과 6,193,377 6,289,238 △95,861 △1.52

경 제 기 업 과 28,203,812 28,456,394 △252,582 △0.89

문 화 관 광 과 14,928,218 15,225,918 △297,700 △1.96

복 지 정 책 과 27,236,715 27,206,358 30,357 0.11

행 복 나 눔 과 128,917,534 129,255,579 △338,045 △0.26

보 건 소 16,473,036 16,511,281 △38,245 △0.23

읍   면 12,429,209 12,767,582 △338,373 △2.65

❍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

보다  58억 8,204만 9천원이 증액(1.40%)된 4,261억 4,603만 4천원

으로 편성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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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세출예산(일반회계) - (예산안 P22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       

부 서 별 제3회 추가 
경정 예산(안)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
(%)

합  계 765,409,758 766,329,490 △919,732 △0.12

의회운영위원회 1,231,070 1,231,070 0 0.00

산업건설위원회 342,450,392 349,242,788 △6,792,396 △1.94

총 무 위 원 회 421,728,296 415,855,632 5,872,664 1.41

기획예산담당관 64,716,193 56,165,979 8,550,214 15.22

전 략 담 당 관 16,485,578 16,518,698 △33,120 △0.20

행 정 과 79,847,319 80,009,440 △162,121 △0.20

인 구 교 육 과 28,867,311 29,790,477 △923,166 △3.10

민 원 소 통 과 1,847,732 2,067,041 △219,309 △10.61

재 무 과 6,193,377 6,289,238 △95,861 △1.52

경 제 기 업 과 24,880,343 25,132,925 △252,582 △1.00

문 화 관 광 과 14,928,218 15,225,918 △297,700 △1.96

복 지 정 책 과 26,142,446 26,121,474 20,972 0.08

행 복 나 눔 과 128,917,534 129,255,579 △338,045 △0.26

보 건 소 16,473,036 16,511,281 △38,245 △0.23

읍   면 12,429,209 12,767,582 △338,373 △2.65

❍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

보다 58억 7,266만 4천원이 증액(1.41%)된 4,217억 2,829만 6천원

으로 편성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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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기타특별회계 - (예산안 P9, P24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회 계  명 제3회 추가 
경정 예산(안) 기정 예산액 증감액

증감률 
(%)

합      계 14,799,698 14,154,302 645,396 4.56 

총 무 위 원 회 4,417,738 4,408,353 9,385 0.21 

기

타

경제기업과 3,323,469 3,323,469 0 0.00 

복지정책과 1,094,269 1,084,884 9,385 0.87 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10,381,960 9,745,949 636,011 6.53 

  ※ 공기업특별회계 제외(39,388,609천원)

❍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

예산액보다 938만 5천원이 증액(0.21%)된 44억 1,773만 8천원으로

편성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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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서별 검토의견

□ 기획예산담당관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31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64,716,193 56,165,979 8,550,214 15.22

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

예산액 보다 85억 5,021만 4천원이 증액(15.22%)된 647억 1,619만

3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VR(실감콘텐츠)홍보영상 제작 등    ⇒  20,000천원 감

- 예비비 ⇒ 23,440,296천원 감

- 차입금 이자상화 및 보조금 반환 ⇒ 8,989,490천원 감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⇒ 41,000,000천원 증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예비비 (p133, p4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
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

◦ [사 업 비] 10,962,201천원(군 10,962,201) ▶23,440,296천원 감
◦ [사업내용] 일반예비비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, 내부유보금
◦ [증감사항] 재정수요 대비 예산액 감조정

검토의견

☞ 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
지출에 대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
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함.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
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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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재정 운용의 비
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편성 규모의 적절성 및 집행의 적절
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☞ {참고}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
단위:천원

   

2023년 
당초예산

예비비
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

42,583,441 6,218,093 4,164,259 938,828 1,115,006

   - 2023년 당초예산에 42,583,441천원을 편성하였으나, 결정액은 
6,218,093천원이며 실 집행액은 4,164,258천원(9.7%)에 불과함.

사 업 명  차입금 이자상환 및 보조금 반환 (p134, p5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국고‧도비 보조금 사용 후 집행잔액, 발생이자 반납
◦ [사 업 비] 8,900,000천원(군 8,900,000) ▶8,989,490천원 감
◦ [사업내용] 국·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
◦ [증감사항] 실수요액으로 감조정

검토의견

☞ 2024년 당초예산에 차입금 이자상황 및 보조금 반환에 
32,000,000천원을 편성하였음. 실제 반환금액인 8,900,000천원  
보다 과잉편성(359%) 한 것은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재정 운용의 
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. 

☞ 또한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거나, 
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
수 있도록 조정하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.

사 업 명  내부거리지출-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(p134, p6)

내    용
◦ [사업목적]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
◦ [사 업 비] 41,000,000천원(군 41,000,000) ▶41,000,000원 증
◦ [사업내용]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 

검토의견

☞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, 제2
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음. 이번 410억
원이라는 전출금은 어떤 사유로 전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
필요함. 한편, 지방재정은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
재원의 발생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에 의한 것이라고 볼 
수 있음. 410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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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략담당관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35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16,485,578 16,518,698 △33,120 △0.20

❍ 전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보다 3,312만원이 감액(△0.20%)된 164억 8,557만 8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지방소멸대응 연계 공모기획     ⇒  29,520천원 감

-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⇒  3,600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 (p135, p14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지역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특화형 사업 발굴 

추진 및 지방소멸대응 관리 정책 적극 대응

◦ [사 업 비] 137,480천원(군 137,480)  ▶29,52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지방소멸대응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시행

◦ [증감사항] 사업비 집행잔액 감 조정

사 업 명 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(p137, p10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

◦ [사 업 비] 10,800천원(군 8,400 자 2,400) ▶3,6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(자부담 300천원)

◦ [증감사항] 사업비 집행잔액 감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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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정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39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79,847,319 80,009,440 △162,121 △0.20

❍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

보다 1억 6,212만 1천원이 감액(△0.20%)된 798억 4,731만 9천원

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새마을군집기 유지 보수비 ⇒  5,000천원 감 전액삭감

- 읍면 주민자치 학교, 간담회 등 ⇒ 9,992천원 감 예산액 대비 61.1% 감

- 주민자치 행사운영비 ⇒ 14,000천원 감 예산액 대비 50% 감

- 주민자치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⇒ 15,000천원 감
- 국내외 교류 및 향우회 지원 ⇒ 20,667천원 감 예산액 대비 53% 감

- 거창군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⇒ 20,000천원 감

-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⇒ 50,000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민간단체 활동지원 (p141, p13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

◦ [사 업 비] 508,354천원(도 15,132, 군 493,222) ▶8,5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민간단체 법정운영비, 민간경상사업, 민간행사업비 등 지원 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
검토의견

☞ 새마을군집기 유지보수비 5,000천원을 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

전액 삭감하였음. 당초 예산 수립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정

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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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(p141, p15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

◦ [사 업 비] 54,838천원(군 54,838) ▶39,522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읍면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 지원, 군 주관 행사 추진 등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 조정

검토의견

☞ 사업비 집행률이 58.1%밖에 되지 않음. 여유 재원의 발생은 예산 
편성 시 계획에 오류가 있었거나 소극행정으로 그만큼 지역 주민이 
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산 편성과 
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

☞ 읍면 주민자치학교, 간담회 등은 예산액 대비 61.1%감, 주민자치 
행사운영비 50% 감 편성 함

사 업 명  국내외 교류 및 향우회 지원원 (p142, p16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친선도시 및 향우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 기여

◦ [사 업 비] 18,333천원(군 18,333)    ▶20,667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각종 교류 행사 운영, 참석자 실비, 연수공무원 체재비 등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
검토의견

☞ 집행잔액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류행사 참석자 보상금 

8,000천원 전액 삭감으로 집행률 ZERO, 읍·면 자매우호도시 교류

행사 참석자 보상금 9,677천원 삭감(53.8% 감)으로 집행률이 

46.2%에 불과함.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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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인구교육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45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28,867,311 29,790,477 △923,166 △3.10

❍ 인구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보다 9억 2,316만 6천원이 감액(△3.10%)된 288억 6,731만 1천원으로

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첫만남이용권 ⇒ 44,000천원 증

- 전입정착금 ⇒ 104,000천원 감

-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⇒ 244,511천원 증 국비 교부

- 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사업 ⇒ 1,000,000천원 감 전액 감액

- 미래교육지구 운영-일반운영비 ⇒ 15,187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출산 지원 (p147, p23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비용 지원을 통한 아이낳기 좋은 

출생 환경조성

◦ [사 업 비] 453,000천원(국 294,600, 도 45,400, 군 113,000)  ▶44,00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300만원(바우처) 지원

◦ [증감사항]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ʹ첫만남 이용권’, 2024년 국도비 

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

검토의견
⇒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4,000천원을 증액하였음. 연내 집행이 

가능한지, 그간 추진실적 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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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대학지원(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사업 (p149, p28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4인 1실 공동욕실 등 열악한 생활관 환경개선

◦ [사 업 비] 0천원(군비 0) ▶ 1,000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생활관 건립(기숙사 68실, 세탁실, 다목적실 등)

◦ [증감사항] 학령인구 감소 및 도립거창대학 통합과 사업 추진 지연에 

따른 미교부로 사업비 감액

검토의견
☞ 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사업은 총 30억원(2021~2025)의 예산이 

소요되며, 2023년까지 20억원이 투입되었음. 투입된 예산에 대한 
추진실적 확인이 필요함.

사 업 명  미래교육지구 운영 (p149, p31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․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

지역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역교육 

발전체제 구축 도모

◦ [사 업 비] 132,159천원(군 132,159)  ▶ 19,462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마을강사 양성 및 마을배움터 운영 등

◦ [증감사항] 홍보물 제작 수요 감소,  마을배움터(자율주제형) 1개소 

사업포기 등 사업비 감액

검토의견

☞ 집행잔액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교육지구 홍보물 제작 3,000
천원 전액 삭감으로 집행률 ZERO, 미제작 사유에 대한 확인이 
필요함.

☞ 마을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2,187천원 삭감으로 집행률이 
52.43%에 불과함. 여유 재원의 발생은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오류
가 있었거나 소극행정으로 그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
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
요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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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민원소통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51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1,847,732 2,067,041 △219,309 △10.61

❍ 민원소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2억 1,930만 9천원이 감액(△10.61%)된 18억 4,773만 2천원

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 ⇒ 220,000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 (p154, p40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감소 토지 조정금 지급

◦ [사 업 비] 450,000천원(군 450,000천원)  ▶220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면적 증․감에 따른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징수․지급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및 지적재조사 1개지구 미완료로 조정금 미지급

검토의견 ☞ 원노현 지구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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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재무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55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6,193,377 6,289,238 △95,861 △1.52

❍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

9,586만 1천원이 감액(△1.52%)된 61억 9,337만 7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주택 평가 ⇒ 54,000천원 감

- 재산 관리 ⇒ 10,528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주택 평가 (p157, p48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주택 특성조사 및 각종 경비 

◦ [사 업 비] 106,380천원(군 106,380)  ▶54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

◦ [증감사항] 공무직 휴직(1명)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

사 업 명  재산 관리 (p159, p52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경비

◦ [사 업 비] 61,222천원(군 61,222천원) ▶10,528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구입 및 운영 관리

◦ [증감사항] 공유재산 측량, 감정평가 등 수수료 감소, 물품 태그 구입 

물량 감소, 부지 매입 집행 잔액 등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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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제기업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61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계 28,203,812 28,456,394 △252,582 △0.89

일반회계 24,880,343 25,132,925 △252,582 △1.00

특별회계 3,323,469 3,323,469 0 0.00

❍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2억 5,258만 2천원이 감액(△1.00%)된 248억 8,034만 3천원

으로 편성됨.

❍ 특별회계는 변동없음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⇒ 12,800천원 감

- 승강기산업체 근로환경개선 지원 ⇒ 15,000천원 감

- 거창승강기밸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⇒ 25,575천원 증

- 투자유치(자체)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⇒ 14,000천원 감

- 기업지원 보조사업 ⇒ 16,000천원 감

-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 지원사업 ⇒ 47,393천원 감

-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⇒ 4,800천원 감 전액삭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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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승강기산업체 근로환경개선 지원 (p166, p64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승강기산업체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환

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 복지 및 생산성 향상

◦ [사 업 비]  5,000천원(군 5,000)   ▶15,000천원 감 

◦ [사업내용] 복지 편익 장비 구입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

◦ [증감사항] 실수요 반영 잔액 삭감

검토의견

☞ 2024년 본예산은 30,000천원이었음. 3회 추경시 예산 5,000천원을 
편성함. 이는 본예산 대비 25,000천원을 삭감함에 따라 83.3%를 

감함. 본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. 예산 편성과 집행에 

적극성이 요구됨.

사 업 명  거창승강기밸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(p166, p65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거창승강기밸리 내 승강기 산업체의 인건비 부담 해소 

및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기여

◦ [사 업 비] 25,575천원(국 7,750, 도 12,400, 군 5,425)  ▶25,575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거창승강기밸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(본 사업)을 통해 

2년을 근로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

◦ [증감사항]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른 사업 추가 시행

검토의견

☞ 2024년도 본예산은 15,000천원(3명) 편성하였으나, 2회 추경 시 

국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함. 3회 추경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함. 

☞ 실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며,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
한지 확인이 필요함. 

사 업 명 투자유치(자체)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(p166, p67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으로 경영애로 해소

◦ [사 업 비] 5,000천원(군 5,000)  ▶14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기업 활성화 간담회 및 견학 등 참석자 보상, 기업유치 

기여 민간인 보상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및 대상자 없음으로 삭감

검토의견
☞ 세부 내용 중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 10,000천원이 전액 삭감됨.

☞ 기업유치에 민간인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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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기업지원 보조사업 (p167, p69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관내 기업 내실 강화

◦ [사 업 비] 61,000천원(군 61,000)    ▶16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운반비용 지원사업, 시장개척 및 

판로지원,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지원

◦ [증감사항] 집행 잔액 및 수요없음으로 감액

검토의견
☞ 세부사업 중 AED지원사업 3,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음. 사업을 

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 

사 업 명 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 지원사업 (p169, p75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예비 청년 창업가 발굴․배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

◦ [사 업 비] 32,462천원(균11,431, 도3,429, 군17,602)  ▶47,393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창업 성공 후(3년차) 신규 채용 시 인건비, 주거비 등 지원

◦ [증감사항] 행정안전부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 감액 편성

검토의견

☞ 당초예산 대비 59.34%가 감액으로 대상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절

반이 줄었음. 회계연도 말에 사업비를 절반가량 줄여서 정상적인 
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. 

사 업 명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(p170, p80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 LPG집단공급시설 설치료 

              연료비 절감 및 안전한 에너지이용 환경조성

◦ [사 업 비] 778,000천원(도 400,000, 군 378,000)  

◦ [사업내용]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, 공급배관 설치, 부대설비 설치 등

◦ [증감사항] 웅양면 죽림마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비 예산 조정

검토의견

☞ 사업추진 시 거창읍 사마마을 30여 세대, 웅양면 죽림마을 20여 
세대로 당초 예산수립 시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웅양면 

죽림마을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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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문화관광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73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14,928,218 15,225,918 △297,700 △1.96

❍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2억 9,770만원이 감액(△1.96%)된 149억 2,821만 8천원으로

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문화도시 조성 추진 ⇒ 9,000천원 감

-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 ⇒ 13,000천원 감

- 문화재 관리 지원 ⇒ 100,000천원 감

-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⇒ 5,000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문화도시 조성 추진 (p176, p88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지역 기반으로 활동할 기획 전문 인력 양성 및 찾아가는 

문화공연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

◦ [사 업 비] 51,000천원(군비) ▶ 9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토요문화공연, 행복감성 버스킹 공연 등 2건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
검토의견

☞ 세부사업 중 행복감성 버스킹 공연은 10,000천원 중 6,000천원(60%)을 
삭감함. 

☞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 공연무대 제공 및 공연 

활성화를 위해 3개 팀이 10회를 공연한다고 계획하였음. 

  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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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(p176, p90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거창 특산품과 다양한 주류를 페어링한 젊은 감성의 

축제 개최를 통해 트렌드에 적합한 관광콘텐츠 발굴 

및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

◦ [사 업 비] 17,000천원(군비) ▶ 13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거창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 제공, 족욕 체험, 공연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
검토의견
☞ 당초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만 시행한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여짐. 예산 

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

사 업 명  문화재 관리 지원 (p177, p92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문화유산 및 주변시설의 상시관리 및 재해, 재난 발생 시 

문화유산의 훼손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를 위함.

◦ [사 업 비]  75,000천원(군비)  ▶100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재난,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문화유산 긴급수리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
검토의견

☞ 세부 사업 중 문화재 긴급보수비 100,000천원 중 62,000천원(62%)감액, 

문화재 상시관리 사업비 60,000천원 중 38,000천원(63.3%) 감액하였음.

☞ 긴급보수비의 경우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문화재 상시관리는 충분히 
사업대상을 발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.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성

이 요구됨.

사 업 명 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(p178, p100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문화유산 이해 증진과 박물관 사회교육 기능 강화

◦ [사 업 비] 5,000천원(군 5,000)  ▶5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역사문화강좌 및 답사,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

◦ [증감사항] 집행잔액 삭감

검토의견
☞ 당초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만 시행한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여짐. 예산 

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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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복지정책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79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계 27,236,715 27,206,358 30,357 0.11

일반회계 26,142,446 26,121,474 20,972 0.08

특별회계 1,094,269 1,084,884 9,385 0.87

❍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2,097만 2천원이 증액(0.08%)된 261억 4,244만 6천원으로 

편성됨.

❍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38만 5

천원이 증액(0.87%)된 10억 9,426만 9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(도비) ⇒ 4,650천원 증 (성립전)

- 자활근로 사업 ⇒ 165,000천원 증 (성립전)

-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⇒ 10,000천원 증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보훈단체 지원 (p181, p103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와   

회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

◦ [사 업 비] 1,373,239천원(도 4,650 군 1,368,589) ▶4,65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, 효도권 지급 등

◦ [증감사항]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

검토의견
☞ 2024.9.24. 주례회의 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

  - 순직군경유족 31명, 지원금 50천원, 3개월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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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자활근로 사업 (p183, p109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자에게 일자리(자활근로) 제공

◦ [사 업 비] 1,590,600천원(국 1,272,480, 도 95,436, 군 222,684) ▶165,00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(자활근로 대상자 인건비 등) 지원

◦ [증감사항] 

  - 2024년 자활근로사업 국·도비 변경 교부 통보에 따른 예산 증액

  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(월평균 자활근로자 수 70명 → 86명)

검토의견 ☞ 2024.10.15. 주례회의 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

사 업 명 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 (p184, p112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․보건의료․
돌봄․주거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

◦ [사 업 비] 343,000천원(도 102,900, 군 240,100) ▶ 증감 없음

◦ [사업내용] 3개 권역 통합돌봄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

◦ [증감사항] 2025년 종합사회복지관 유휴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

함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집기구입비로 재편성

검토의견 ☞ 집기 구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

사 업 명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(p184, p113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

연계·제공으로 복지제도 효과성·효율성 향상

◦ [사 업 비] 208,368천원(균 104,184, 군 104,184) ▶ 증감 없음

◦ [사업내용] 국비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(공무직 6명)

◦ [증감사항]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근로자 보험료 간 사업비 조정 

검토의견

☞ 3회 추경 편성 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, 

고용산재보험료, 국민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이 줄어듬.

   이는 보험료, 연금부담금 등에 맞춰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

☞ 당초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산출내역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

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3회 추경 시 재원을 변경하고 있는 

것은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

☞ 예산 수립 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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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(p186, p116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각종 의료 현금급여비용 지원

◦ [사 업 비] 166,678천원(국 133,343, 도 33,335) ▶10,00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요양비, 장애인 보조기기, 본인부담 보상금, 환급금, 건강생활 

유지비 지원 등

◦ [증감사항] 

  - 2024년 의료급여사업 국·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

  -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증가(380건→410건)

검토의견
☞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수요 증가로 10,000천원 예산 

증액하였음. 2024년 추진실적 및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
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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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복나눔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187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128,917,534 129,255,579 △338,045 △0.26

❍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3억 3,804만 5천원이 증액(△0.26%)된 1,289억 1,753만 4천원

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 ⇒ 14,400천원 감

-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 ⇒ 10,000천원 감

-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사업 ⇒ 40,000천원 증 (성립전)

-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⇒ 206,343천원 감 (시군간 조정)

-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⇒ 49,798천원 증

-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⇒ 1,966천원 증 (성립전)

- 아이돌봄지원 ⇒ 390,000천원 감

-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⇒ 27,747천원 증

-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⇒ 185,067천원 증

- 부모급여 지원 ⇒ 233,846천원 증

- 어린이집 확충사업 ⇒ 60,000천원 증 (신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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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효도수당 지급 (p190, p125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

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

확산 도모

◦ [사 업 비] 300천원(군 300)  ▶1,00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   

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(代) 이상으로 

구성된 가정에 월 100천원 지급

◦ [증감사항] 지급 대상 없으므로 잔액 삭감

검토의견

☞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

지만, 최근 핵가족화로 4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구가 거의 없음. 

☞ 기준조건인 나이를 70세→65세로 또는 4대를 3대로 완화하여 

   가족공동체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음.

사 업 명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(p190, p127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

             활성화 도모

◦ [사 업 비] 1,193,904천원(국596,952, 도179,086, 군417,866)▶증감없음

◦ [사업내용]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◦ [증감사항]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 조정

검토의견

☞ 「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」 제3조 및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
에 따라 지원대상은 설치신고한 경로당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
있어 현재까지 미등록 경로당은 제외되었음

☞ 하지만 올해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미등록 

경로당에도 냉난방비, 양곡비, 위문품 등을 를 지원하기로 함

☞ 거창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「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」를 개정하여 

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함

사 업 명 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사업 (p191, p130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정비

◦ [사 업 비] 40,000천원(조 40,000)    ▶40,00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동변경로당 신축부지 정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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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[증감사항]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교부

검토의견

☞ 2024.9.24. 주례회의 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

☞ 2회 추경 시 동변할머니경로당 신축 부지 내 철거 문제로 당해 추진이 

   불가하다는 이유로 240,000천원 전액을 삭감함

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(p193, p139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

요양․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

◦ [사 업 비] 1,755,809천원(국1,229,066, 도158,023, 군368,720)

             ▶49,798천원 증
◦ [사업내용] 월평빌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

◦ [증감사항] 월평빌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

검토의견 ☞ 월평빌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된 내역 확인이 필요함

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(p195, p144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조성

◦ [사 업 비] 7,216천원(기 5,773, 도 443, 군 1,010) ▶1,966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지급

◦ [증감사항] 지원대상 증가로 예산증액

검토의견

☞ 2024.10.15. 주례회의 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

☞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0~1세 영아는 40만원, 2세 이상 

   자녀는 35만원 지급함

사 업 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(p196, p146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

◦ [사 업 비] 146,000천원(도 43,800 군 102,200) ▶27,747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중위소득별 10% ~ 40%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◦ [증감사항] 지원대상 증가로 예산증액(3,950명→4,866명)

검토의견

☞ 예산서 195페이지 만12세 미만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 돌봄 인력을 

파견하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
사업량 감소로 390,000천원이 감액되었음. 

☞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량은 감소되었는데 본인부담금이 증액된 사유에 

대한 확인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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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부모급여 지원 (p198, p153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
◦ [사 업 비] 3,551,246천원(국 2,308,310, 도 621,468, 군 621,468)

▶233,846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부모급여 수당 지원

   - 0~11개월 100만원, 12~23개월 50만원

◦ [증감사항] 지원대상 증가로 예산 증액

검토의견

☞ 부모급여 지급인원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음

☞ 2024년도 추진실적,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

   ※ 2023년 12월 기준 0세 207명, 2024년 10월 기준 0세 237명임  

사 업 명  어린이집 확충사업 (p201, p167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

◦ [사 업 비] 60,000천원(국 30,000, 도 15,000, 군 15,000)▶60,00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

및 기자재구입비 지원

◦ [증감사항] 신규편성

검토의견

☞ 더 샾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기자재 구입은 연내 추진할 

계획이며, 리모델링 공사비 50,000천원은 명시 이월함

☞ 리모델링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내역의 확인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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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건정책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207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11,975,772 12,081,692 △105,920 △0.88

❍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1억 592만원이 감액(△0.88%)된 119억 7,577만 2천원으로

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모동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⇒ 7,018천원 감

- 의료장비 현대화 ⇒ 5,000천원 감

- 공공의약관리 운영 ⇒ 6,000천원 감

- 고위험군 예방접종 ⇒ 11,170천원 감

- 국도비 보조금 반환 ⇒ 73,182천원 감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 고위험군 예방접종 (p211, p187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시기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B형 

간염, 인플루엔자 등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방지

◦ [사 업 비] 53,780천원(군 53,780)  ▶11,170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인플루엔자, B형간염 등 백신 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

◦ [증감사항] 약품 구입량 감소에 따른 감액

검토의견

☞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가 당초 59,150천원이었으나, 3회 추경 시 

8,990천원이 줄어든 50,160천원으로 편성함. 

☞ 접종 약품비의 경우 6,500개에서 갑자기 4,800개로 줄어든 사유에 
대한 확인이 필요함  ※ 2023년 6,500개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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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 국도비 보조금 반환 (p212, p191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소요 예산 편성

◦ [사 업 비] 186,081천원(군 186,081) ▶73,182천원 감

◦ [사업내용]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

◦ [증감사항] 잔액 삭감

검토의견

☞ 실제 반환 금액보다 과잉편성(139%)한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

발생시킴으로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. 

☞ 또한,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

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본연의 목적이 

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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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건강증진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Ρ213) (단위: 천원)

구    분
제3회 추가 
경정 예산안

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(%)

일반회계 4,497,264 4,429,589 67,675 1.53

❍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

대비 6,767만 5천원이 증액(1.53%)된 44억 9,726만 4천원으로 

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도자체) ⇒ 58,140천원 증 (성립전)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⇒ 17,101천원 증

(주요 편성내용)

사 업 명 건강증진사업관리 (p215, p195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지역주민 통합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

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

◦ [사 업 비] 373,902천원(기186,951, 도56,085, 군130,866)  ▶증감없음

◦ [사업내용]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 인건비 및 사업추진 필요 운영비 등

◦ [증감사항] 예산의 변경 사용

검토의견

☞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 동일목 내 세목 간의 예산을 

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짐. 

 - 본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

원칙이나, 불가피한 상황에 탄력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예외

적인 제도로 볼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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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그러나 건강증진과의 금회 추경 3차 예산안에는 예산의 변경 사용이 

5건으로 그 사용 빈도가 과다하며, 변경 사유는 인건비 지급, 물품

구입을 위한 세목변경 등 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들

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의한 변경으로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

사례라고 보여짐.

 - 예산의 빈번한 변경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, 

예산을 심의한 의회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, 예산을 집행

하는 부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

기해야 할 것이며, 예산변경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함.

※ 예산의 변경 내역

세부사업명 변경금액
(천원) 사    유

건강증진사업관리(p.215) 1,200 인건비 등(기간제→공무직)
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(p.216) 2,150 인건비, 일반보전금, 연금부담금 등
방문건강관리사업(p.218) 1,730 인건비, 연금부담금 등

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(p.220) 17,550
인건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일반
보전금, 민간이전 등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(p.221) 21,960 인건비 등(기간제→공무직)

사 업 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(p217, p198)

내    용

◦ [사업목적]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

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◦ [사 업 비] 58,140천원(도비 50,000 군비 8,140)  ▶58,140천원 증

◦ [사업내용]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산모와 

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

◦ [증감사항] 도비 보조금 교부

검토의견
☞ 2024. 10. 15. 주례회의 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보고된 사항임.

☞ 산모 117명에 대한 영양관리, 산후체조, 좌용 등 


